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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導入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간 임금 타협은 매년 대립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막대한 
국민경제의 손실로 결과되고 있다. 여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요구는 주택비, 교육비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올라 임금상승분을 잠식하므로, 이를 감안한 
임금상승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비용이나 교육비용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보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서유럽 
국가들은 주택이나 교육은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사회복지차원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즉 주택비용이나 교육비용의 보조는 노사간에 타결될 성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는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근로자복지는 프랑스 사회복지제도 중 일반제도(Régime génaral)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에서 일반제도가 자세히 설명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제Ⅱ장에서는 최근의 통계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프랑스 경제가 기록한 

임금, 노동비용과 구매력의 변동추이, 근로자 가계수지에서 주택․교육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주거비 및 교육비용의 변동추이 등에 관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고 제Ⅲ장에서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근로자에 관련된 주택 및 자녀교육 지원제도와 보육보조제도 등 
프랑스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 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프랑스의 
임금-노동비용, 구매력 및 소비지출 등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점들과 사회복지제도, 특히 
근로복지관련 제도들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 다.



Ⅱ. 勞動市場 動向 및 家計支出

높은 실업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 국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하겠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5년간 
약 30%가 증가하 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1995년 말부터 다소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미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하며 1994년에는 약 12.6%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 다.1)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다른 서유럽제국들과 유사한 다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 장기적 실업상태, 그리고 젊은 노동력에 집중된 높은 실업률 
등인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프랑스 실업률의 약 8%포인트가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문제란 적정선을 초과한 최소임금수준,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주들의 과도한 부담, 지나치게 관대한 장기실업수당 지급, 그리고 근로자들 능력과 
작업과의 미스매취 등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1995년 6월에 집권한 프랑스의 자크 시락 대통령의 경제각료들이 제시한 
첫 번째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조'에 집중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고용증대를 위한 여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중소기업들의 노동비용을 정부의 보조를 통해 줄이고, 이를 통해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즉 프랑스는 현재 실업자의 구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로자복지는 과거와 달리 개선보다는 현상유지나 아니면 부문별 축소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995년 말에서 1996년 
초까지 계속된 프랑스 전역에서의 파업은 이를 말해 주고 있으나 집권정당의 인기도 하락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프랑스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자크 
시락의 정권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예로서 프랑스 사회복지 중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는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는 그 예산이 1996년 1월 현재 동결될 
전망이고,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算定基準月額表 역시 변동이 없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1997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算定基準月額表를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1997년까지는 수당 지급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복지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복지예산은 아수당에서도 예외는 아닌바, 지금까지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지급되던 아수당이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임신한 여성에게만 한정될 전망인데, 이러한 분위기는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꾀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3)

1. 임금-노동비용의 추이와 구매력

본 절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임금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하여 임금과 노동비용의 추이 그리고 

가계의 구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가. 임금과 노동비용

임금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명목임금은 1985년의 그것에 비해 1995년 현재 약 
1.4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약 3.8배 증가하 으므로 한국의 명목임금은 프랑스의 그것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프랑스와 한국의 물가상승에 
관하여 비교하면 프랑스는 1985년과 비교해 1995년에는 약 1.3배 증가하 으며,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에 약 1.7배 증가하 다(그림 2 참조). 그러므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1995년의 실질임금수준이 1985년의 그것에 비해 약 1.07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경우 약 2.2배 증가하 다. 1988년부터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8년부터 본격화되었던 노사분규로 인한 높은 임금상승의 결과이다.



[그림 1] 한국․프랑스의 명목임금추이 비교(1985년=100)

[그림 2] 한국․프랑스의 물가지수추이 비교(1985년=100)



[그림 3] 한국․프랑스의 실질임금추이 비교(1985년=100)

위의 [그림 1, 2, 3]에 의하면, 프랑스의 실질임금 수준은 1975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물가상승을 상쇄하고 일정수준의 
실질임금을 유지시켜 주는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보전은 주로 가족급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족급여에

[그림 4] 명목노동비용 추이 비교



[그림 5] 실질노동비용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노동비용의 변화를 보자. [그림 5]는 실질노동비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의 노동비용 
자료는 1983∼92년까지의 제조업부문의 노동비용만 입수 가능하 음). 1985년과 1992년의 
명목노동비용를 비교할 때, 프랑스의 경우 약 1.5배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약 3배 이상 
상승하 으며,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노동비용을 비교하면 프랑스는 약 1.06배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한국은 약 2배 증가하 다. 한국의 실질노동비용이 약 2배 증가한 것은 
실질임금상승(약 1.77배)을 상회하는 것으로 노동비용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때 근로자를 위한 
후생복리비용 등 임금 이외의 요소들이 실질임금 상승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 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 구매력

1993년 프랑스 사기업부문 전체의 명목임금 총액4)
은 전년도의 그것에 비해 0.3%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수의 2.5%감소와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2.2%상승이 서로 상쇄된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현상은 
1991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3년도에 사기업부문의 1인당 임금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부분적 실업 및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사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1992년에 비해 1993년 
명목임금은 2.5%증가하 으나, 실질 임금은 오히려 0.4%감소하 다.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한 구매력 저하를 막아주는 완충 및 조작작용의 역할을 프랑스에서는 

사회급여가 하고 있다. 사회급여는 각종 수당 명목으로 해당가구에 지출되는데 다음 <표 1>은 
전체가구가 수혜받은 사회급여(Prestation sociale)6)의 항목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가구가 
수혜받은 전체 사회급여액의 매년 증가율은 1990년과 1993년 사이 매년 6.0%에서 6.6%씩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출산급여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가족급여와 실업급여의 증가율은 
가속되는 추세인데 특히 1993년 들어 가족급여의 증가율은 괄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빠른 증가로 인해 가족급여는 실업급여와 함께 프랑스 가계소득 및 구매력의 저하를 

보충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회복지 재정을 입박함으로써 
실업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토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



<표 1> 프랑스 전가구의 사회급여 수혜 변화율(전년도에 대한 증가율)

1995년 12월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는 앞으로의 각종 수당의 축소는 구매력을 
감소시켜, 결국 1996년 소비가 정체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96년 1/4분기의 프랑스 
소비증가는 완전히 정체상태이며, 2/4분기 또한 악화일로에 있다. 일반적인 예상은 1996년 한 해 
동안 프랑스의 소비는 무기력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소비가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조세부담

[그림 6] 프랑스의 가계소비(%)



<표 2> : 프랑스의 저출률

의 증가가 그 주요 이유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이러한 저축의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1994년 상반기의 프랑스 저축률은 13%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여 1995년 하반기의 저축률이 14.3%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비감소 추세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림 7] 프랑스의 구매력 추이(%)

프랑스의 구매력에 관하여 [그림 7]을 보면, 1994년 상반기 총임금의 증가율은 0%를 기록하 으나 

1994년 하반기에 0.9%, 1995년 상반기에는 1.7%의 상승을 기록하 으나, 1995년 하반기에는 다시 
1% 증가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1996년 상반기에는 0%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총가처분 소득의 추세도 총임금의 그것과 비슷한데, 1994년 상반기에 0.2%에서 하반기에는 
1.7%로 증가세 고, 1995년에 들어와서는 상․하반기 모두 1.3%의 증가율을 기록하 다. 그러나 
1996년 들어와 프랑스에서 사회보장은 축소과정에 있으나, 사회보장을 위한 갹출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INSEE의 1996년 상반기 총가계가처분소득(즉 각종 갹출금을 제외한 후의 
구매력)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는 -0.6%로 매우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주석 1) 서유럽 국가의 실업률 통계

주석 2) Moghadam R., "Why is Unemployment in France so High ?". IMF Working Paper. May 1994.

주석 3) 1993년 프랑스 사회보호를 위한 지출이 GDP의 34.5%인 2조 5,090억 프랑(약 370조원)에 
달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구서독), 국, 이탈리아보다 높으나 네덜란드보다는 
약간 낮은 비중이다. 그런데 1996년에 프랑스 사회보호는 500억 프랑(약 7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석 4) 명목임금 총액은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총임금근로자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주석 5) 1994년 프랑스 INSEE의 국가회계보고서(Rapport sur les compte de la Nation, 1993).

주석 6) 사회급여는 사회보험, 가족급여,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이들에 부수적인 급여와 
서비스체계인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인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의 한 제도 (régime)로서 위의 제도들간의 복합적 연계를 통하여 의료, 고령, 출산, 가족, 
실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2. 소비행태

1980∼93년까지의 프랑스 전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자.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프랑스 전가구의 소비지출은 꾸준히 늘어왔는데 지출 내용별로 보면, 거주비와 
의료 및 건강 그리고 교육비의 지출비율이 다른 지출항목보다 빨리 증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을



<표 3> 프랑스의 전가구 소비지출 현황

<표 4>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 지출비율(1985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지출비율은 1980년의 그것과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총지출에 대한 거주비의 지출비율은 1980년 11.6%에서 1993년 16.5%로 상승, 그동안 
프랑스의 주거비용과 교육비 그리고 의료 및 건강에 대한 비용 변화가 타항목에 비해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에서 1993년 프랑스 전가구가 가계수입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식료품․담배(18.6%), 거주비(16.5%), 교통․통신(15.9%) 등의 순으로 나가는데,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큰 편이다. <표 4>의 프랑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육체근로자 가구의 식료품비에 대한 비중이 사무직근로자 가구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육체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다. 



주거비 지출에 관해서는 육체근로자 가구의 주거비 지출비중이 사무직근로자의 그것보다 낮다. 
이는 주거형태 및 지역 등 주거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전가구의 경우나 근로자 가구의 경우 모두 전체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이는 프랑스의 교육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아주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며, 대학에서는 도서관비, 서류비, 
양호건강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700∼800프랑(약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을 등록금으로 
지불하므로 한국과 비교하면 거의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가구의 소비지출-

한국의 전가구와 근로자 식료품 지출비중은 1985년의 37%에서 1994년 29%대로 감소하 으며, 
주거비도 근로자 가구의 경우 4.7%에서 3.9%로, 전가구의 경우 5.0%에서 4.1%로 떨어졌다. 
이러한 통계치는 예상을 다소 빗나가게 하는데, 주거비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하락하여 왔다는 사실은 의문을 
품게한다. 참고로, 주택가가 가파른 상승을 기록한 서울 지역의 전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과 
서울시의 근로자 가구의 거주비의 전체 지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1985년 서울시 전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5.3%에서 1994년에는 3.9%로 하락하 으며, 서울시 근로자 가구만을 보면, 1985년의 
주거비 비중이 4.9%에서 1994년에 3.7%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비에 대한 지출과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은 증가추세 는데 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985년에 6.4%의 
비중을 차지하 으나, 1994년의 경우는 2%포인트 증가한 8.4%를 기록하 으며, 전가구의 경우 
1985년 7.4%에서 1994년에는 9.0%로 증가하 다. 그러므로 근로자 가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항목은 주거비보다도 교육비의 지출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전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그림 8]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 전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비슷하므로 
그 대리변수로서 전가구의 자료를 사용하 다. 위의 그림에서는 주거비의 비중을 프랑스의 경우 
거주비(프),
[그림 8] 프랑스와 한국의 주거비 및 교육비 지출비율



한국의 경우 거주비(한), 그리고 교육비의 비중 역시 프랑스의 경우 교육비(프), 한국의 경우 
교육비(한)로 표기하 다. 그런데 [그림 8]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전가구 주거비 비중이 90년대 
들어와 1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상당히 높은(특히 한국과 비교할 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한국은 4∼5% 수준이며 더욱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한국의 주택 임대나 구입 방법이 프랑스의 그것과 틀린 데서 기인할 수도 있다.1) 교육비의 비중은 
[그림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1%를 넘지 않는 아주 적은 지출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교육이 국가의 보조로 거의 무상에 가깝다는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 비해 한국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훨씬 높은 편인데 1994년 현재 
9%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비 지출비중은 주택비용 지출비중보다도 높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욱이 1985년에 비해 꾸준히 지출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다.

주석 1) 프랑스의 경우 전세라는 주택임대제도가 없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여러 금융기관을 
통하여 장기간(보통 20∼30년 정도)에 걸친 주택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택을 
임대하 던지 아니면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던지간에 매달 주택비용으로 임대료나 

대출상환금을 위한 지출이 있게 마련이므로 月住居費用이 분명하게 산출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단기간에 주택구입을 지불하므로 이미 지불된 비용을 시세금리로 

계산하여 월 얼마 정도를 주택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임대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불한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2년간) 주택임대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므로 프랑스에 비해 주택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경우 모두 가계소비지출에서 주택비용이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택비 지출자료는 현실을 다소 잘 못 묘사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택비 비중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Ⅲ. 프랑스의 社會保護制度와 勤勞者福祉制度

1.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

본 연구의 중심 테마인 프랑스의 근로자복지제도를 고찰하기 전에 프랑스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용어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나라마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용어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개관을 
살펴보자.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해서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랑스에서 사회보호제도는 사회보장,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이다. [그림 9]에서 프랑스의 사회보호와 한국의 사회보장을 
비교해 보자.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사회보호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프랑스의 사회보호를 한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의 의미로 사용하겠다.

가. 프랑스 사회보호의 배경

프랑스의 사회보호의 기원은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의 사회보호란, 
빈민들을 수용하는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시작된 
산업화는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 지역의 노동력이 대도시로 대규모 이동을 하 고 

이러한 인구이동

[그림 9] 프랑스의 사회보호



[그림 10] 한국의 사회보장

은 지역의 상부상조 기능을 축소시켰다. 또한 급증한 임금노동자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생활에 
불안을 느꼈고, 결국 갈수록 노사간의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고급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사고와 노령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금고를 설치하 고, 
이는 훗날 국가의 사회보호제도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근로자들 외에 일반근로자들은 
별다른 생활안정대책이 없이 빈곤화 현상은 계속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많은 사상가, 철학자, 
정치가들에 의하여 토의되었다. 1889년 파리에서는 세계공적부조총회(Congrés International de 
1'Assistance publique)가 개최되었고, 기본원칙들이 제정되면서 프랑스의 공적부조는 그 형성기에 
들어갔다. 세계공적부조총회가 끝나고 4년이 지난 후 프랑스에서는 의료부조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공적 부조를 위한 국가재정보조법, 아동보호법, 노인 및 장애자 부조법 등 일련의 
사회부조 관련 법령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부조는 일반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제도 즉, 
사회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령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맞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 귀속되어 있던 알사스-로렌지방의 
프랑스로의 반환은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프랑스보다 사회보험제도가 앞서 있었으므로, 알사스-로렌 지방 주민들은 이미 
사회보험의 제도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지역의 사회보험을 프랑스 전역에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2), 그 결과 
프랑스에도 사회보험제도가 1932년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처음 시행될 때의 사회보험 
적용범위는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에 국한되었으며, 실업은 그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가족수당제도가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해에 시행되기 시작하 으며, 1935년에는 의무화되기 
이르 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는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가 1945년 사회보장 조직에 관한 법령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임금근로자와 그의 가족이며,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특수제도(régime 
spéciaux), 자 상공인들은 자유상공인제도, 농업종사자들은 농업종사자제도에 각각 가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틀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데, 
노령자들을 위한 수혜가 증가해 왔으며, 1980년대에는 최저생계보장(revenu minimum 
d'insertion)이 실시되기 시작한 점들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가 틀이 잡히고 또한 경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적 부조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공적 부조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53년 공적 부조제도는 이러한 인식하에 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명칭도 사회부조로 바뀌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의 빈틈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는 '프랑스 사회보호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호가 



전국민에게 확대 시행된 1945년 10월 4일을 사회보호 원년으로 삼고 있다. 1995년 프랑스에서는 
사회보호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사회보호를 위한 1945년 10월 4일 법령은 국가 
레지스탕스 위원회가 제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정신을 저변에 깔고 
있다. 즉, "고용을 통하여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삶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국민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4년 프랑스 정부는 산재하여 있던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 및 복지 
프로그램들을 사회보호의 체계에 의무적으로 통합시켰다. 이때 다음의 세가지 원칙이 
성립되었다. 첫째, 사회보호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만든다. 둘째, 이 기관의 재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적 납부금을 모은 기금으로 운 된다. 셋째, 이 기금은 갹출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과 경 자협회를 위하여 운 ․관리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훗날 프랑스 사회보호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 프랑스 전국민의 99.8%가 이 
사회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80%가 다시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운 과 사회부조의 재정운 이 이분화되어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적으로 운 된다.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에 대해 
국가는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운 은 일반적으로 원조를 하지 않는다. 즉 노사 쌍방이 
사회보장 재정의 주원천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면 먼저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즉 일반제도 및 특별제도 등에서 서로 보충 및 충당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국가가 
원조하는 원칙이 있다. 사회보장 수입의 약 65%는 노사 쌍방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갹출하는데, 이 
중에서 약7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약 30%를 근로자가 부담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회보장 수입의 나머지 35%는 독립자 업자의 보험료, 기타보험료, 
사회보장관련세, 공공부문부담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부조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차례로 살펴보자.

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와 그동안 빈번했던 부분적 
혹은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아주 복잡다기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3) 이 제도를 단순하게 
분류하면, 일반제도(Régime géneral), 특별제도(Régime speciaux), 자 상공인제도(Régime des 
non-salariés non-agricoles) 그리고 농업종사자제도(Régimes agricoles)로 구성되어진다. 이 중에서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는 주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프랑스 인구의 약 85%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특별제도(Régime speciaux)는 주로 공무원과 광부, 선원 그리고 기타 철도, 전기, 가스 등 
국 기업체 종사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자 상공인제도(Régime des non-salariés non-agricoles)에는 
자 업자, 그리고 농업종사자제도(Régimes agricoles)에는 농업종사자가 가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반제도와 특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과 
사용자로부터 보험료가 갹출된다. 그리고 자 상공인제도, 자 업자제도, 농업종사자제도는 
가입자의 추정소득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다.



<표 5>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범위는 먼저 일반 임금근로자와 공무원, 군인은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수혜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 업자와 무직자에게는 질병(현금급여), 
출산(현금급여), 유족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표 5>에서 '○'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의미하며, '×'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다. 사회부조

사회보호 중 사회부조는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운 은 국가와 도4) 그리고 
면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대상인 반면 사회부조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처럼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부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Commission d'Admisson)를 거쳐 부조의 혜택 여부와 그 수준이 결정된다. 사회부조는 
아동부조5), 노인부조, 의료부조, 수용서비스6), 장애자부조, 가족부조, 실업부조로 구성되며7), 
사회부조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먼저 현물급여로는 병원진료8), 수용9), 거택간호10), 아동부조를 
위한 현물지급, 소송비용을 위한 법정부조가 있으며, 현금지급으로는 일반수당, 주택비11), 교육비 
외 시설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용돈 등이 있다.
사회부조의 전달은 국가, 도, 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위별 복지행정을 살펴보자. 먼저 
국가의 사회부조에 대한 개입은 사회보호부에 속해 있는 도단위 보건복지행정국(DDASS)과 
지방단위 보건복지행정국(DRASS)을 통해 이루어 진다. 사회보호부는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등 일반적인 규칙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 개입한다. 도 예산의 약 60%가 보건복지에 
지출되는 것처럼, 사회부조는 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는 
도단위 보건복지행정국이나 지방단위 보건복지행정국은 1982년에서 1986년에 걸친 지방분권화 
작업 이후 사회부조에 대한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에 지방자치기구인 도위위회(Conseil général)의 
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회부조의 도단위 전달은 도단위 

보건복지행정국(DDASS)과 도위원회(Conseil général)가 시행을 담당하는데 이들의 주업무는 
사회부조의 전달을 위한 조직 및 집행이다. 면단위의 사회부조 전달은 도단위나 지방단위 
행정기구로 대폭 이양되어 그 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 면단위에는 
사회복지센터(CCA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하여 주로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를 
해결한다. 사회복지센터는 면장의 지휘체계에 있지만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는, 즉 자율적으로 



운 되는 기관이다. 사회부조를 위한 재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으로 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집행에는 국가가 깊이 개입한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action sociale)

사회복지 서비스는 프랑스의 다른 사회보호제도와 그 성격이 틀리다. 즉 사회보호제도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는 민간과 정부 모두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활동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사회사업가나 자원봉사단 등의 복지 공급자들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그 대표적인 단체는 사회보험금고, 
가족수당금고, 농업종사자사회보장금고, 국가 및 공공단체, 기타 사설단체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 하는 인력도사회사업단체나 기타 단체의 복지전문인력,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다.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행정단위와는 상관없이 
인구수에 따라 3,000∼5,000명 정도로 구역화하여 활동한다. 이 구역에 파견나온 전문 복지가와 
그 구역을 잘 알고 있는 구역복지 전문가가 함께 일을 한다. 주업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면, 복지에 관련된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부터 
사회사업가들로부터 복지헌금을 받아 해당구역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일도한다. 각 사회복지 
구역은 도나 지방의 보건사회복지국(DRASS)의 행정지도를 받는다. 즉 각 구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해당 지방의 보건사회복지국(DRASS)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마. 실업급여제도12)

프랑스의 실업급여에는 다음 세 가지 제도, 즉 실업보험제도, 연대제도(régime de solidarité),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제도에 의해 지급된다. 실업보험제도는 1958년에 만들어졌으며 그 
적용대상은 공무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 
제도의 관리는 지역별로는 상공업고용협회(ASSEDIC)와 이 협회들을 통합한 
전국상공업고용협회(UNEDIC)가 담당하고 있다. 상공업고용협회는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을 
담당하며, 전국상공업고용협회는 실업보험의 전체적 조정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관리는 노사 쌍방이 함께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직업안내소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령이 60세 또는 연금수혜 연령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적들을 갖춘 신청자는 기본급여, 특례기본급여, 종료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기본급여는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를 
위한 실업급여이며, 기본급여의 지급기간이 완료되면 종료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기본급여나 종료급여나 모두 신청자의 실업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도 있다. 특례기본급여는 실업상태 이전 12개월 
동안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들을 위해 지급되는데 지급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은 안된다.
연대제도(régime de solidarité)는 국가가 운 하는데 급여지급의 대상자는 실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들이나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이들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위의 
급여대상자들의 취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984년 실업보험에서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다.13)

연대제도의 급여는 취직촉진급여와 특정연대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상공업고용협회(ASSEDIC)에서 지급한다. 연대제도의 재정은 공무원들로부터의 갹출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제도는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나 조업단축에 따른 임금의 일부분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보상적 의미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운 하는데, 그 재원은 
사회부조를 축으로 추가적인 기금을 해당기업이 보조하여 운 된다. 이 제도의 급여수준은 
상실한 근로자 임금의 50%수준인데, 우선 법정노동시간 이하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회부조에서 최저임금의 70%를 시간당으로 지급하고, 기업측에서 해당근로자시간당 임금의 



50%까지를 지급하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와 해당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차액을 지급하여 임금의 50%가 되도록 한다.

주석 1) 사회부조는 원래 공적 부조(assistance publique)라고 불렸으나 1953년 부조제도의 개혁 때 
사회 부조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주석 2)임금근로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프랑스의 농업인구는 전국민의 5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회변화, 즉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하 다. 또한 의사들의 반대도 
프랑스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주석 3) 그 예로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좁은 의미에서 144개의 제도들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충제도(régimes complémentaire)를 포함하면 287개의 제도가 있다.

주석 4) 프랑스는 面-道-地方-國家(commune-département-région-Etat)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주석 5) 주로 고아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며, 빈곤층 자녀들의 
학비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주석 6)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조.

주석 7) 장애자부조와 가족부조는 1975년을 기해서 그 재정과 운 이 가족수당제도로 

이양됨으로써 사실상 사회부조에 속하지는 않는다.

주석 8) 일정?그 수준 미만의 환자와 장애자 등을 위해 진료 및 간호. 그리고 의료기기를 부조.

주석 9)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해당.

주석 10) 거택간호의 부조도 병원진료와 동일하지만 의료진의 왕진료가 포함된다.

주석 11) 빈곤가구나 노인들에게 주로 지급되며, 그 재원은 주로 사회보장의 주택수당에서 
나온다.

주석 12)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은 사회보장연구소편. 『つうンスの社會保障』, 
동경대학출판회, 198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석 13) 1984년 이전에는 실업보험에서 연대제도의 역할까지 담당하 다.
 
 

2. 근로자복지제도

여기에에서는 프랑스의 사회보호제도에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주택, 교육, 그리고 보육에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그런데 본 연구의 주제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는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제도는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는 사회보험과 가족급여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사회보험에는 
질병․출산․장애․사망보험, 노령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주목적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학생이나 실업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1970년부터 일반제도 내에 
개인보험(assurance personnelle)을 설치하고 직업이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급여는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하락을 방지, 즉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주택, 교육, 보육 등의 수당을 지급한다.

<표 6>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1995년 사회보장제도가 지급한 수혜금인 1조 5,000억 프랑(약 225조 원)중에서 1조 프랑이 
일반제도에 의해 수혜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체 사회보장에서 일반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지원은 다음5개의 기금, 즉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근로자



<표 7> 연대제도 급여의 수혜자격과 지급기간

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그리고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UCANSS)에서 나온다. [그림 11]에는 사회보장제도1)의 운 조직이 

나타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집권적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질병보험을 
담당하는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노령보험을 담당하는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가족급여를 담당하는 가족수당전국금고(CNAF)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세 개의 금고는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이 총괄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을 통하여 마련한 보험금과 국가보조금을 세 개의 금고에 
나눈다. 한편 가족수당전국금고(CNAF)는 가족수당의 예산․운 , 가족에 관련된 사회복지 
활동의 전개 등 의 사업을 하며, 전국에 115개 사무소를 갖고 있는 가족수당금고(CAF)를 
감독한다. 全國金庫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2)은 프랑스 전체를 통괄하는 기구로서 일반제도 기금의 관리를 

전담한다. 각 지방에 사무소가 있는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은 이름 
그대로 기금모집을 한다. 같은 사회부 안에 있는 가족수당전국금고(CNAF)는 프랑스 전국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역업무를 담당하는 가족수당금고(CAF) 
지역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담당지역 규모를 보면,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UCANSS)은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며, 
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CRAM), 스트라스부르그노령보험지방금고는 지방담당 기관이며,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 모집을 위한 협회(URSSAF), 근로자질병보험초급금고(CPAM), 
가족수당금고(CAF)는 도단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저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부와 노동부의 
중간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의 일정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사회보조활동국을 두고 있다.



[그림 1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운 조직표

-전국을 관할하는 금고 -

● 근로자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 다음의 두 가지 보험을 담당한다. 
질병․출산․장애․사망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이다. 이 금고는 위의 보험재정의 균형을 항상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금고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129개의 초급금고(caisses primaires)와 
16개의 지역금고(caisserégionales)들과 연계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건활동도 하며, 아울러 
의료검진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이 금고를 통해 1994년에는 4,730억 프랑의 
법정 수혜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90%가 질병과 출산에 대해 지급되었다.
●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 노령자보험과 미망인보험을 담당하며 아울러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활동을 한다. 1994년 이금고는 약 2,900억 프랑의 수혜금을 지출하 다.
● 가족수당전국금고(CNAF): 가족급여 전반의 재정을 운 하며, 아울러 보건업무를 담당한다. 
1994년 이 금고를 통해 1,600억 프랑이 수혜금으로 지출되었다.
● 사회보장기구중앙기관(ACOSS): 사회보장에서 일반제도에 해당하는 모든재정운 을 

책임지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격으로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의 
활동망 전체를 감독 및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보장전국금고연합(UCANSS)의 대표 
역할을 하는데, 관련업무에 대한 협약에 서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일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18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조정역할도 담당한다.



- 지방단위를 관할하는 금고 -
● 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CRAM): 상급 금고인 근로자질병보험전국 금고(CNAMTS)와 
연계하여 관할지방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주관하고 그리고 보건활동도 한다. 또한 관할 
지방의 노령자보험과 미망인보험에 대해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의 업무를 대행한다.
● 스트라스부르그노령보험지방금고 : 과거 독일 토 던 알사스-로렌지방을 관할하는 
금고로서, 근로자노령보험전국금고(CNAVTS)와 연계하여 노령보험을 담당한다. 그런데 
알사스․로렌 지방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 되고 

있다.

- 도단위를 관할하는 금고 -
● 근로자질병보험지방금고(CPAM): 질병․출산․사망․보험금의 결재 및 지불업무와 장애 및 
산업재해보험금의 결재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 질병보험전국금고(CNAMTS)과 함께 
보건활동도 담당한다. 이 금고는 전국에 129개사무소가 있다.
● 가족수당금고(CAF) : 지역 내의 가족관련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급여 서
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족을 위한 보건활동도 하는데 전국에 115개의 사무소가 있다.
●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분담금모집조합(URSSAF) : 사회보장비 각출이 주업무이다. 각출금은 고
용주, 근로자 자 업자로부터 납입된다.

가.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bes)

가족급여(Prestations familiales)는 사회보장제도 중 일반제도에 속해 있는데, 그 풍요로움이나 
다양함에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가족급여제도의 시초는 근로자들의 
부양가족들을 위하여 사용자가 그 임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금고를 

설치한 데서 유래하며, 1932년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그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족급여 
법규에 따르면 가족급여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의 경제성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가족급여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 그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는 상황이나 예외적인 지출에 의해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상황 등에 

대응하는 소득보전적 기능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하다고 하겠다.
가족급여는 월별로 지급되는데, 액수의 계산을 위해 산정기초월액표가 공통으로 사용되며 각 
가구의 수령액은 산정기초월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급여액의 인상은 이 산정기초월액의 
개정 또는 비율의 개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산정기초월액은 매년 1회 개정을 해왔으나 가족정책을 
중시한 미테랑 정권부터는 물가수준과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한 해당가구의 구매력 저하를 막기 

위해 보통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위의 변화를 참작하여 재산정되어 왔다. 
가족급여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 가족보충수당(le complément familial)
- 아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주택수당(l'allocation de logement)
- 가족보조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특별교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 신학년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편친수당(l'allocation de parent isolé)
- 양육수당(l'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 재택아동양육수당(l'allocation de garde d'enfantédomicile)

이들 중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수당들을 살펴보겠다.

1)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은 사실상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첫 자녀부터 
수혜자격이 부여되나 실제로 가족수당은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된다. 가족수당 수혜를 위한 
자녀의 나이제한은 18세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0세까지 가족수당이 연장 
지급된다.
- 자녀가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자녀의 월급이 최저임금(SMIC)의 55%를 
초과하지 않을 때,
-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 자녀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 중에 있는 경우들이다.
자녀수당의 매월 지급액은 다음의 부양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1995년 1월 1일 
현재).

부양자녀가 2명 있을 때 655프랑(약 10만 원)
부양자녀가 3명 있을 때 1,518프랑(약 23만 원)
부양자녀가 4명 있을 때 2,370프랑(약 36만 원)
부양자녀가 5명 있을 때 3,222프랑(약 50만 원)
6번째부터 계속되는 자녀마다 852프랑(약 13만 원)이 지급됨.

가족수당은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일정하게 지급되지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10세 이상 자녀에게 
178프랑(약 3만 원), 15세 이상 자녀에게 316프랑(약 5만 원)이 지급된다.

2) 편친수당(l'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친수당은 편친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양육하는 자녀가 없이 임신중인 
편친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3) 특별수당(l'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장애인 자녀를 위한 특별수당은 부모 중 한 명이 불구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불구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불구 
정도가 50% 이상(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함)일 경우 20세까지 매월 632프랑(약 9만5천 원)이 
지급되며, 또한 전문의료기구의 판단에 따라 불구 정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정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1등급에는 474프랑(약 7만5천 원)이 추가 직급되며,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등급에는 1,422프랑(약 2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고도의 보조원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3등급의 경우 매월 5,159프랑(약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4) 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아수당은 임신 4개월부터 만 3세의 아에게 해당되는데, 생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는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가구소득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3세 이하의 아들의 탁아비용을 위해 최대한 월 2,000프랑(약 30만원)이 지급된다. 
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임신이 시작된 주부터 14주 이내에 임신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임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 어느 한 가정에 부양자녀가 두 명 있는데 한 자녀의 연령은 3개월 이상이이고 다른 한 자녀의 
연령은 3개월 이하이며, 부부 중 한 명만이 일을 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구소득은 107,000프랑(약 1,660만 원), 즉 월소득 약 140만 원인 경우 월별 아수당은 
약 62프랑(약 9만5천 원) 지급된다.

5) 신학년 수당(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자녀교육수당은 프랑스 교육제도상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까우므로 주로 자녀들의 신학년 

시작시 교복이나 학용품 구입비용을 부분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된다. 6세에서 16세의 자녀 
각자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액은 산정 기초월액의 20%에 해당한다.



6) 양육수당(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양육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 지급되고 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 중 1명이 직업활동을 중지한 경우나 정규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한 
경우 가계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전 30개월 이내에 
2년간 직업활동을 하 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그 수당액은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산정기초월액의 62.4%,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31.2%지급된다.

7) 재택아동양육수당(l'allocation de garde d'enfant domicile)
재택아동양육수당은 부모 모두 직업활동을 위해 6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1인 
이상의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재택아동양육수당은 가구소득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는데, 
단 수당액수는 돌볼 자녀수와 자녀의 나이 그리고 고용된 보육사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돌볼 자녀의 나이가 3세 이상에서 6세 이하일 경우 3세 이하 자녀의 경우 때보다 
보육수당이 50% 줄어든다.

예) 3세 이하 자녀 1명을 위해 지급될 수 있는 보육수당 최고액수는 3,946프랑(약 60만 원)이며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그 반액인 최고 1,973프랑(약 30만원)이 지급된다.

8) 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가족급여에 포함되는 주택수당은 1948년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1972년에 들어와 가족의 
지위향상에 관한 개혁에 의하여 주택수당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가족주택수당은 
가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으로 
나뉘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장 '다'항의 주택보조에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여덟가지 수당 중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 유지를 위한 수당은 특별수당, 아수당, 
신학년수당, 양육수당, 재택아동양육수당, 그리고 주택 수당을 들 수 있겠다. 그 밖에 가족수당은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나, 해당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단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수당액이 차별화되므로, 
이 제도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보조보다는 오히려 많은 자녀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다.
근로자 복지관련 수당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비용 보조 : 특별수당, 아수당, 양육수당, 재택아동양육수당
- 교육비용 보조 : 신학년 수당
- 주택비용 보조 : 주택수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며, 대학교(박사과정 포함)의 
등록금도 연간 약 10만원 안팎이므로 교육비용을 정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해당가구에 보조해 
주는 제도는 신학년수당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제도가 없다. 반면에 자녀부양을 위해 부모의 
직업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나 자녀부양에 의해 저하된 가구소득을 보충해 

주는 제도들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자녀를 위한 위의 수당들을 
참조하면서 프랑스의 보육제도를 살펴본 후 주택수당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나. 보육제도

프랑스의 보육기관은 유아의 나이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로 생후 2개월부터 
3세 미만까지 주로 아들을 돌봐주는 아원(Créche collective)이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프랑스 정부의 사회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입학조건은 아의 모친이 생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아를 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용부담은 
지방공공기관과 가족수당기금의 보조를 기초로 하고 아를 맡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원 비용이 결정된다.
다음은 취학전 교육기관으로서 유아원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운 되고 있다. 



유아원의 입학이 허용되는 유아의 나이는 2∼6세까지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일 6시간 
동안 유아들을 돌봐주며 수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져 있다. 또한 유료로 운 되고 있는 탁아소가 

있는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3∼6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 그리고 생후 3개월에서 5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보육소(Halte-garderie)등 여러 종류의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3세 미만의 유아들을 보육하는 방법에 따라 전체 유아의 약 11%가 유아원(Ecole 
maternelle), 약 3%가 아원(Créche collective), 약 2%가 탁아소, 약 14%가 보육사에 의해, 그리고 
약 11%가 가족에 의해 돌봐지고 있으며, 약 59%의 아는 모친에 의해 보육되고 있다.

다. 주택보조

프랑스의 주택소유 현황은 사기업부문 내에 육체근로자 가구나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 약 60%의 
주택소유를 기록하고 있다. <표 9>의 1988년 프랑스 주

택소유가구비율은 사기업부문 내 육체근로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그리고 전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을 주택대출금 상환이 끝난 주택과 주택대출금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그리고 임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주택소유 상황은 
먼저 주택소유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체 가구나 사기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구나 서로 



비슷한 주택소유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택보조는 크게 볼 때 주택수당(allocations de logement)과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ide 
personalisee au logement)로 구성되며, 주택수당은 다시 가족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으로 나뉘어진다.
가족주택수당(ALF)은 주어진 조건을 갖춘 가구나 개인에게만 지급되지만 
사회주택수당(ALS)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주택수당이나 가족주택수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과 위생수준 그리고 거주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월세가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수당제도는 주택 구입시 감세혜택, 주택구입자금보조, 집주인과 세든 사람간의 관계설정 및 
조정, 그리고 세민주택개발 등을 포함한다.

1) 가족주택수당 (ALF)
가족주택수당은 어떤 가구가 적정한 주거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거비와 그 가구 

소득수준과의 차이를 보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가) 가족주택수당 수혜 대상자
이 제도는 특정 수혜자 범주에 한정되어 수당이 지급된다. 즉 가족주택수당은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개인에게 해당된다.

-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ámiliales)
- 가족보충수당(le complément familial)
- 아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가족보조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특별교육수당(l'allocation d'éducatione spéciale)

<표 8> 프랑스의 주택소유가구 비율(1988년, 단위%)

위의 다섯 가지 수당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가구나 개인들은 

가족수당(ALF)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나 개인
- 결혼 당시 신랑신부 모두 40새를 넘지 않은 젊은 부부로서, 양육하는 자녀가 없으며 결혼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나 개인들도 대상이 되는데 이때 해당되는 직계존속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60세 이상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경제활동에 부적합하다는 인정된 자,
②, 독립운동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적이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다.

-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자손,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가족이나 친척이 신체장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관련기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가족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주택 조건
- 일정한 위생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HLM 및 1948년 9월 1일 이후 건축된 주택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봄)
- 주택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거인의 수에 대한 최소한 면적의 기준과 위생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가족주택수당(ALF) 지급을 위한 주택면적기준

- 주택수당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수당 대상자의 주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 거나 출생 

등으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4년간 수당이 지급되며, 4년 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해당지역 도지사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또다시 예외적으로 수당지급은 2년간 계속된다.
다) 주택수당 지급범위
- 임대주택(기숙사, 퇴직자 숙소, 청년근로자 숙소, 기타 공적 목적의 주거지 등도 포함)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나 주거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도 적용된다.
-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증축할 때도 건축행정의 규범에 따른다면 주택수당이 지급된다.
라) 주택수당금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원에 대한 조건
주택수당금은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따라 변한다. 해당가구의 소득원이란 수당 수혜자의 소득과 
그의 아내(혹은 남편)의 소득 그리고 조회 연도3)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한 사람의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주택 수당금 산출은 가구소득원 모두를 포함하는데,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은 가구소득에서 제외된다.
- 7세 미만 어린 자녀를 유아원에 맡기는 데 드는 비용 중 5,000프랑까지는 소득에서 제외,
- 식료품 보조금(Pension alimentaire)
-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조세 감면액 등등.
마) 주택수당금액의 산정
주택수당금은 가족주택수당이나 사회주택수당이나 동일하게 다음의 항목들에 의해 변화한다.
- 가구소득원
- 부양가족수



- 월세나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액
- 거주지역
주택수당금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ALF = K×((L+C)-Lo)
ALF : 월주택수당
K : 소득과 부양가족에 기초한 계수
L :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C : 관리비
Lo : 해당가구가 최소한으로 거주해야하는 주택의 최소 월세
예) 1994년 7월 1일에서 1995년 6월 30일 기간에 지급된 주택수당의 한예를 살펴보자.
부양자녀가 두 명 있고,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월세 4,000프랑(약 60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한 부부. 남편의 봉급은 연간 85,000프랑(월급여 약 1백 6만3천 원)이며 부인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월 가족주택수당 명목으로 685프랑(약 10만 3천 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월세의 
약 17%를 주택수당으로 보조받는 것이다.

2) 사회주택수당 (ALS)
197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령자, 불구자, 25세 미만의 근로자, 실업자, 국가가 정한 최소 
소득생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1993년 1월 1일 기해서 
가족주택수당이나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모든 가구나 개인들이 이 

사회주택수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 사회주택수당 수혜 중점 대상자
- 65세(노동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자 등은 60세) 이상의 노인
- 80% 이상의 중증장애자
- 25세 미만의 독신 근로자
- 실업자
나) 사회주택수당(ALS) 지급을 위한 주택조건
- 일정한 위생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HLM 및 1948년 9월 1일 이후 건축된 주택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봄)
- 주택면적 기준은 1인당 9㎡의 기준면적에 1인 추가 거주시 7㎡를 가산한 최저면적 이상일 것.
다) 사회주택수당 지급범위
- 임대주택(기숙사, 퇴직자 숙소, 청년근로자 숙소, 기타 공적 목적의 주거지 등도 포함)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나 주거비용에 대해서 지급되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도 적용된다.
-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증축할 때도 건축행정의 규범도 따른다면 주택수당이 지급된다.
라) 사회주택수당금을 받기 위한 가구소득원 조건
사회주택수당금도 가족주택수당과 마찬가지로 해당가구의 소득원에 따라 변하며, 
사회주택수당금 산출도 가족주택수당과 동일하게 가구소득원 모두를 포함하는데 

사회주택수당의 특별한 조건으로서 수혜자의 속성이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수당지급을 

탄력적으로 운 한다는 항목이 있다.
마) 주택수당금액의 산정
가족주택수당과 동일

3)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
1977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국가와 협약을 맺은 주택에 세든 사람이나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PAP)4)

이나 협약이 맺어진 대출(PC)5)
을 통하여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보조제도는 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1년 중 8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주거주지에만 해당한다.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적용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의 신축이 증가한 것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의 보조금 수준은 앞에서 설명한 주택수당처럼 가구소득원, 
부양가족수, 주택자금 대출상환금액, 그리고 거주지역 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그 예를 
하나 살펴보자.
예) 1993년 결혼한 Y라는 부부의 경우 아직 자녀는 없고 남편 혼자 봉급 생활로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1993년 파리 교외 지역에 원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매월 
2,500프랑(약 38만 원)을 은행에 상환하고 있다. 이들의 월수입은 6,700프랑(약 100만 원)으로 
이들을 위한 APL은 854프랑(약 13만 원)이다.

<표 9> 프랑스 사회․직업계층별 주거비의 부담 상황(1984년 주택조사)

4) 주택보조의 성과 및 문제점
지금까지 주택보조제도를 이루고 있는 가족주택수당, 사회주택수당, 그리고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 이렇게 세 가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럼 여기서는 이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먼저 주택수당(가족주택수당과 사회주택수당)과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의 수혜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수당 수혜자는 1975년에 194.7만 명에서 1986년에는 237.8만 명으로 
증가하 으며, 1977년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86년에 주택보조금을 
수혜받은 자의 수는 426.3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혜받은 자들은



<표 10> 프랑스 세대구조별 주거비의 부담 상황(1984년 주택조사)

대부분이 중․저소득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 중 대다수가 주택의 임차를 위해 
주택수당을 지급받았다. 한편 주택을 위한 개인보조(APL)의 수혜자들의 과반수가 
국민주택(HLM)이나 기타 일반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수혜를 받았으며, 모든 주택보조 
수혜자의 수혜 내역을 보면 전체 주택보조 수혜자의 4분의 3이 주택 임차를 위해 주택보조금을 
수혜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보조제도는 프랑스 국민의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의 보조를 잘 수행하 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표 9>, <표 10>은 1984년 프랑스 주택조사의 결과인데, 이 표들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겠다. 프랑스에서 주택대출금 상환월액이 주택 월임차료보다 
평균 3배 정도 높다. 세대구조별로는 임차가구간 임대료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주택소유가구간 월상환금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며,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보다 많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당해연도에 주택보조를 수혜받은 가구는 전체가구 중 17%에 달하며, 
주택보조 수혜는 사무직근로자, 숙련근로자 그리고 단순근로자가 가장 높은 수혜율을 점하고 
있다.
프랑스 주택보조제도의 수혜계층 수가 증가해옴에 따라 이 제도의 결과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 제도 자체의 결함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다. 이 제도의 결함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점은 사회적 평등의 실현에 대해서인데 주택보조를 위한 수혜자의 소득 파악이 

부정확하여 수혜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 다.

주석 1) 일반제도에 관련된 프랑스의 재정은 국가가 감독권을 갖지만 회계의 운 은 국가가 하지 

않고 노사 쌍방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주석 2) 프랑스 사회보장재원의 구성은 고용에 관련한 보험료(63.3%), 독립자 업자 

보험료(4.2%), 기타보험료(0.8%), 사회보장 관련시(2.7%) 공공부문부담금(13.8%), 



기타수입(13.3%)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고용관련 보험료는 고용주가 
약 7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약 30%를 부담하고 있다.

주석 3) 'n'년도 7월 1일과 'n+1'년도 6월 30일 사이에 지불되는 수당금은 조회 연도 'n-1'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주석 4) 국가가 보조하는 대출(PAP) : PAP는 해당가구나 개인의 수입 조건에 따르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 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확장하거나 용도 변경, 그리고 오래 된 
주택의 보수를 할 때 재정지원된다. 이때 대출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주석 5) 협약된 대출(Pret conventionnés) : 이 대출은 해당가구나 개인의 수입원 조건에 따르지 
않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 주거성, 비용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조건은 
PAP와 유사하다.

 
 
 
 
 
 
 
 
 
 
 
 
 
 
 
 
 



 
Ⅳ. 맺음말

본 연구는 프랑스의 근로자 임금안정을 위한 주택․교육 그리고 보육정책과 제도들을 연구하고 

여기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임금결정에 참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주거비 비용은 전가구 소비지출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1993년 
현재 약 17%)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주택보조가 잘 발전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지출한 
주택비용 가운데 상당부분(수혜대상자에 따라 약 20∼60%)을 환불형식으로 되돌려 받으므로 
주택비 지출비중은 사실상 많이 축소되고 있다. 한편 보육 및 교육은 주로 국가의 보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우며, 특히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은 가족급여를 
통하여 충분히 보조되므로 그동안 프랑스의 근로자들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1994년 12.6%)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업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날이 갈수록 경제와 사회에 

넓고 깊게 침투되었으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실업자수의 증가는 실업수당기금의 적자운 을 초래하 고 이는 고용관련 

보험료의 7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더 증가된 고용관련 갹출금 부담은 기업성장의 
저해와 일자리 축소로 결과되며, 실업자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었다. 실업자의 증가는 구매력을 
약화시켜 소비지출을 축소시켰으며,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었고, 경기 침체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 침체와 함께 
의료보험수가의 증가와 국민의 노령화 현상에 기인한 퇴직수당의 증가, 그리고 실업자수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은 계속적인 적자운 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러 분석 연구를 통하여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원인으로는 

프랑스의 적정선을 초과한 사회보장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수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 프랑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의 공적 부담률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에 이어 OECD중에서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이 높은 점은 민간경제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은 노동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확대는 곧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고용주들보다는 적은 부담을 하지만 프랑스 근로소득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임금의 2분의 
1정도를 복지분담금으로 갹출당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있으며, 또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무거운 노동비용은 그 어느 쪽에게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업의 복지부담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비싼 노동비용은 실업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관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는 점은 복지 무용론이 아니다. 오히려 복지가 경제의 효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경우 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 이유는 적정한 사회복지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돋우고, 협동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 아예 없거나 미흡한 사회에서는 소외계층이 생기고 계층간갈등 그리고 
범죄가 사회의 주요문제가 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는 복지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 
프랑스의 복지는 어느 적정수준을 초과한 지 오래 된 감이 있다. 이는 요즈음에 와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조정의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1995년부터 
사회보장정책의 근본적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1995년 말 고용증진과 복지제도축소 및 
복지기금 조달방법의 변화를 통하여 전면적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복지수준을 

후퇴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국민적 저항이 크고,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후유증이 무척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복지는 정치․사회적 
선택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서 복지는 시장의 기능을 
기초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프랑스 일각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교과서적인 



주장이다. 즉 경제논리가 정치․사회적 논리에 우선하여야하며, 경제는 시장기능을 기초로 
운 되어야 하고, 사후에 시장에서의 낙오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의 복지가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근로자의 복지 개선은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적정 근로자복지를 도출해 내야겠다.
 

부록Ⅰ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나라마다 틀리므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지 이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들은 국제노동기구가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놓은 임금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가능하면 따르는 추세이며, 그 결과 
회원국들 사이에 임금의 비교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에 대한 정의와 그의 구성요소



●국제노동기구의 노동비용(Labour cost)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요소-노동비용의 정의와 구성요소

프랑스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권하는 노동비용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와 일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비용에 대한 정의는 부록1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 정의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노동비용이란 고용에 따른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일체를 의미한다. 그럼 노동비용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비용=임금
                +사회보장비용과 연금
                +직업훈련비
                +근로자를 위한 후생비용
                +노동비용은 간주될 수 있는 각종 세금

 
附錄Ⅱ

여기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임금에 대한 정의와 그 구성요소들을 비교하여 보자.

●프랑스 임금에 대한 정의 1)

These refer to gross earnings before deduction of social contributions(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s 
etc.) and before any other deductions because of absence or sick leave, short time or lay-off due to bad 
weather. They include all components of earnings for the reference month including bonuses and 
overtime pay.
●한국 임금에 대한 정의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They are defined as total gross cash earnings, 
prior to employee's income tax,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union dues, payments for purchased 
commodities, etc.)
이와 같이 양국의 임금에 대한 정의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대한 개념은 호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양국 임금의 구성요소들을 비교해 보자. <부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와 한국의 
임금은 크게 볼 때 네 가지로 분류되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구성요소들은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그리고 각종 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 양국의 임금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임금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의 내용에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양국의 임금관련 통계 자료의 비교에서 오는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부표 1> : 한국2)과 프랑스의 임금 구성요소 비교



주석 1)Sources and methods : Labour statistics, vol. 2Employments wages and hours of 
work(Establishment surveys).ILO : Geneva, 1987.

주석 2) 여기서 한국의 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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